
1. 투자신탁의 명칭 : 프라임 장기주택마련 주식혼합투자신탁 외 2개 

2. 투자신탁의 개요 

투자신탁 설정근거 수익자수
펀드명 

최초 

설정일 근거법규 보고일 보고대상 

설정 

좌수 

기준 

가격 개인 법인

프라임장기주택 

마련주식혼합 
2005.11.11 

제 29 조 

제 1항 
2005.11.12 자산운용협회 1,427 억 857.63 - - 

신영장기주택마련 

가치주식(자) 
2007.12.18 

제 29 조 

제 1항 
2007.12.18 자산운용협회 2억 808.80 - - 

신영장기주택마련 

배당주식(자) 
2007.12.20 

제 29 조 

제 1항 
2007.12.20 자산운용협회 0억 816.85 - -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2008. 9. 19 현재) 

 

3. 신탁약관 변경시행일 : 2008 년 9 월 29 일 

 

4.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 

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

투자신탁의 가입제한 등 

 

-제3조의2 

(프라임장기주택마련주식혼합) 

 

-제2조의2 ① 

(신영장기주택마련가치주식(자), 

신영장기주택마련배당주식(자)) 

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만 18 세 이상의

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

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

제 99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

기준시가가 3 억원 이하인

1 주택(제 51 조의 2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

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

기준으로 한다) 소유자에 한한다.  

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만 18 세

이상으로서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

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

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

제 99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

기준시가가 3 억원 이하인

주택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제 51 조의 2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

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

기준으로 한다) 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

세대주에 한한다.  

변경사유  
조세특례제한법 변경에 따른 가입 자격조건 강화 

 


